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1] <개정 2019. 12. 31.>

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20호관련)

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 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

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(「농지법」 제32조

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

 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사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그 밖에 이와 

비슷한 것만 해당한다)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

 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

 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(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

업용만 해당한다) 

 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

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

 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
2.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
 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[같은 호 나목, 사

목(공중화장실, 대피소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) 및 아목은 제

외한다]

 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[같은 호 아목, 자

목, 너목, 더목 및 러목(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)은 제외한다]

 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

당하는 것

 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
 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
 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
 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

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

 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동호 마목 내

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
 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
 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·군사시설

 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
  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

  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

  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



  비고

 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

농업진흥지역,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

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「농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 

또는 「초지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